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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지난 세기를 통해 인류가 이루었던 공

보건 생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 과 

새로운 약품의 개발,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양증진, 소득수 의 증 는 유아

사망률의 하와 더불어 인간의 평균수

명을 크게 연장시켰다. 이에 따라 선진

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노인1)
1)인구수와 

비율이 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사회2)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人數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3)로 인해 

국가의 경제․사회정책  복지정책에 

지 한 향을 받고 있다. 이제 막 고령

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서도 노인문제는 향후 국민생활 반에 

걸쳐 커다란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

다. 

1)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 ․법 으로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

인 련분야 연구자와 종사자에 따라서는 60세를 노인과 비노인의 기 선으로 설정하기도 한

다.

2) UN은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정도인 국가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그 비율이 15% 이상인 국가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

3) 노인문제는 구체 으로 경제  문제, 보건보호문제, 역할상실문제, 고독과 소외문제의 네 가

지 유형으로 나  수 있다. 이  경제  문제와 보건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4) 자세한 내용은 閔載成․柳一鎬․崔聖載․金龍夏,「韓國의 老齡化 推移와 人

福祉 策」,『硏究報告書 93-04』, 韓國開發硏究院, 1993.12, pp.17～60을 참조하기 

바란다.

  노령화가 래할 다양한 효과  

경제 , 사회 , 보건․의료측면에서의 

향은 다음과 같이 지 할 수 있다.4) 

우선 경제 으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

라 국민 축과 고용구조의 변화, 노인복

지서비스 확충을 한 사회  부양부담

의 증가를 래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

화는 은 세 의 노인세  부양을 한 

부담을 늘림으로써 민간 축을 이고, 

정부로 하여  노령층을 한 복지서비

스의 확충과 빈곤노인들에 한 공 부

조를 늘리도록 압박함으로써 공공 축

을 일 것이다.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

는 단기 으로 국민 축을 이는 향

을 야기할 것으로 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수요․공 구조에도 

변화를 래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

는 장기 으로 근로자로 하여  노년의 

소비생활을 해 직장에서의 퇴직시기



특  집

노령층 지원을 한 외국사례와 그 시사

-21-

를 연장하도록 향을 미칠 것이다. 그

리고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출산률 

하가 나타난다면 은 노동자의 감소를 

체하기 한 ․고령자의 취업  

재취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노

동시장의 고용구조는 상 으로 고령

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령화가 수반

하는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부담 증

와 노령층의 노후생계보장을 한 사

회 체  부담을 가 시키는 결과를 

래할 것이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사회  측면에

서는 老人單獨世帶家口의 증 , 노

인층 빈곤의 확 , 노령기간의 연장, 노

인세 의 질 인 삶 추구 성향의 심화 

등의 향이 나타날 것으로 망된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향으로 가족보다 자신의 삶을 더 우선

시하며, 부모에 한 義務的 孝 思想

이 희석되는 등 가족생활에 있어서 가치

의 변화와 가정 내에서의 노인부양의

식의 쇠퇴가 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보건․의료측면

에서도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

들은 노쇄, 질병으로 인한 장애  거동

불편과 치매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

비가 국민 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

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그 증가속도

도 빨라질 것으로 망된다.

  노령화가 가져올 다양한 효과에 

한 한 책의 수립은 향후 국가의 

경제성장과 복지수  결정에 요한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인인구수가 크

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

인 노령층 지원 책을 강구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처하는 비를 서둘러

야 할 시 에 와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처해 있는 선진국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시킨 고

령층을 한 각종 지원방식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 이고 실용 인 노령층 지원

책을 세울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은 노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용

해야 할 합리 인 노령층 지원 책의 내

용을 알아보는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의 추이와 재 시행되고 있는 노

령층 지원방식을 소개하 다. 제3장에서

는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령

층 지원방식을 설명하 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선진국의 노령층 지원방식

을 통해 향후 우리가 보완해야 할 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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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70 1980 1990 1999* 2000 2010 2020 2030

총인구(천명) 32,241 38,124 42,869 47,336 47,275 50,618 52,358 52,744

0 - 14세 인구(%) 42.1 34.0 25.8 21.1 21.6 19.9 17.2 16.0

15 - 64세 인구(%) 54.6 62.2 69.2 72.2 71.2 70.1 69.6 64.7

65세 이상 인구(%)

남

여

3.4

(41.1)**

(58.9)**

3.8

(37.4)

(62.6)

5.0

(37.7)

(62.3)

6.7

(37.1)

(62.9)

7.1

(38.4)

(61.6)

9.9

(41.8)

(58.2)

13.2

(43.8)

(56.2)

19.3

(44.8)

(55.2)

  * 1999년 이후의 인구추이는 상 추계치임. 

 ** : 65세 이상 인구  남자와 여자의 비율임.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에서 재구성.

〈표 1〉노령인구의 추이

층 지원 책의 내용을 제안하 다.

Ⅱ. 우리나라의 노령화 추이와 

노령층 지원 방식

  1. 노령화 추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9년에 총인구 4,737만 명의 6.7%인 

318만 명이다. 체 노인인구  여성은 

62.9%, 남성은 37.1%로 여성이 훨씬 높

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표 1>은 노

인인구비율이 1970년의 3.4%, 1980년

의 3.8%, 1990년의 5.0%에 비하여 

1999년 재 6.7%로 격히 높아졌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에는 노인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2010년

경에는 체 인구의 1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출생률도 감

소하는 출생․ 사망의 선진국형 인

구구조로 환되고 있는 시 에 있다. 

의학기술의 진보, 보건 생의 향상, 양

섭취의 질  개선 등에 기인한 사망률 

하와 출생률의 하락에 힘입어 우리나

라의 인구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1999년에 4,733

만 6천명이던 총인구는 2030년에는 

5,274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반면 인구증가율은 지속 으로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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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28년 이후에는 마이 스(-)가 될 

것으로 상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총인

구는 차 하락할 것으로 상되는 반면 

출산률의 하락에 따른 유년인구비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 될 것으로 

보인다.2)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상

승속도는 서구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의미로서 노령층 지원을 한 

합리 인 책의 마련이 시 함을 알리

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2. 노령층 지원 방식

  노후의 삶을 온 하게 하기 해

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소득의 보장이 

제되어야 한다. 한편 오늘날 국가가 

수행하는 각종 재정행 는 조세를 통한 

재원확보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

5) 공공부문에 의해 운 되는 소득보장제도의 유형으로는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노령

연 , 공 부조(Social Assistance)의 노인생계보조비, 데모그란트(Demogrant)의 노령수

당, 간 보조(조세감면, 생활필수품구입시 할인혜택, 노후생활 축 특혜 등), 노인고용 진에 

의한 소득능력 배양 등의 방법이 있다. 데모그란트(Demogrant)란 개인이나 가족의 고용상태 

는 소득수 (경제  수 )에 계없이 특정인구계층( 컨  65세 이상의 노령층)에 속하면 

국가가 그들 모두에게 일정한 액수의 소득(물품)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며, 우리의 일상생활도 조세제도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본 에

서는 우리나라의 노령층 지원 방법을 소

득보장제도, 보건․의료보장제도, 세법

규정을 통한 지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  소득보장제도

  노령층을 한 소득보장제도는 노후

생계와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해 국가

와 사회가 력하여 생활기반의 토 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  장치를 말한

다.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득보장의 

방법은 그들이 걸어온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배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띈다.5) 

부분 국가들의 노령층을 한 공  소

득보장제도 운 은 사회보험연 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공 부조제도와 사회

복지서비스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 연 과 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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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 )제도를 통해 노령층를 한 

소득보장제도를 이끌고 있다.6)
3 ) 체 연

의 규모 면에서 볼 때, 공 연  심

의 연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 연

은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공 연 제도로는 1960년의 

공무원연 제도를 효시로 군인연 제도

(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 제도(1975

년), 국민연 제도(1988년)가 있다.7) 이 

 국민연 제도는 일반국민을 상으

로 한 공 연 제도로서 소득재분배기

능을 가미한 핵심 인 노령층 소득보장

제도에 해당한다.

  기타 노령층의 소득보장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는 경로연 , 생활보호사

업, 경로우 , 노인여가선용시설, 노인복

지시설 등이 있다. 경로연 은 노인복지

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생활이 곤란한 65

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 는 지방자치단

체가 일정액의 수당을 지 하도록 한 조

치를 말한다. 공 부조의 한 방법에 해

당하는 생활보호사업은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계를 

해 일정한 지원 을 지 하는 것이다. 

6)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은 근로소득, 공 연 , 퇴직 , 부동산 수입, 개인 축, 자녀로부터

의 지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심  역할을 하고 있다.

7) 195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상군․경을 한 보훈연 제도도 노령층을 한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로우 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을 상으로 철

도서비스, 고궁, 국․공립박물 , 국․

공립공원 등을 무료 는 할인하여 이용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여가선용시

설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들의 사

회활동참여와 여가를 해 경로당, 노인

교실 등을 국 으로 설치하여 운 하

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

을 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

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

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 , 유

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 2 )  보건․ 의료보장제도

  보건․의료보장제도는 정부가 의료

서비스 비용의 일부 는 부의 지 을 

보장해 주는 의료비지 보장제도와 의

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달 제도로 나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비지 보장제도에 있어서나 의료서

비스 달제도 모두 노인을 일반국민을 

한 의료보장체계에 포함시켜 일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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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동일하게 취 하고 있다.

  ① 의료비지 보장제도

  의료비지 보장제도는 의료서비스에 

한 비용의 일부 는 부를 국가가 

의료서비스 공 자에게 지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지 보장제도

는 사회보험, 공 부조  데모그란트의 

방식을 용하고 있다. 

 ⅰ) 의료보험제도

  2000년 4월 재 의료보험제도는 직

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 리공

단(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

보험 장)의 二元 조직으로 운 되고 

있다.8)
4) 의료보험에는 생활보호 상자  

의료부조 상자를 제외한 일정한 수입

이 있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노인들

은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자신이 직  의료보

험에 가입하여 자기부담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ⅱ)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호법을 근거로 

생활보호 상자(거택  시설보호자)와 

이와 유사한 처지의 보호 상자  특수

8) 2000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조합과 국민의료보험 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一元化되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운용할 정이다.

계층자를 상으로 한다. 구체 으로 그

들의 소득과 재산을 기 으로 입원비와 

의료비를 정부가 액 는 일부만 차등

으로 지 하는 소득층 지원제도이

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소득층 노인

의 의료보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ⅲ) 노인건강진단

  노인건강진단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거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으로 2년에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

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액을 국고

에서 지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규정

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65

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상으로 한다는 

에서 데모그란트의 방식을 용한 노

령층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재 산

의 제약과 운 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

아 상자수를 크게 확 하지 못하고 있

으며, 주로 소득층 노인들 주로 혜

택을 제공하고 있다.

  ② 의료서비스 달제도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의료서

비스 달제도로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 사원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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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노인요양시설서비스는 의지할 곳이 

없거나 가정이 있어도 오랫동안 간호보

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

을 상으로 문 인 간호보호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장기간 입원시켜 

보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시 말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료, 실비, 무

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

하지만 향후 그 수요가 크게 증 될 것

으로 상된다.

  ⅱ) 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는 보건간호요원이 

소득층 노인환자의 가정을 직  방문하

여 家族員의 健康要求度 악, 신체

 간호교육, 간단한 의료서비스, 간호가

족의 심리  문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서비스는 

재 민간의 일부 병원, 보건소, 간호 회

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ⅲ) 가정 사원서비스

  가정 사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

인, 아동  소년소녀가장들의 가정을 

사요원이 방문하여 말벗, 거동부축, 동

행보호, 청소, 취사, 세탁, 잔심부름 등의 

일상생활 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간호․보호하는 서비스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

미 오래 부터 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로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의 경우도 차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

  ( 3 )  세법규정을 통한 노령층 지원

  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일부 세목은 비과세, 감면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노령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세법규정을 통한 노령층 지원

은 노후생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직․간 으로 보조하며, 우리의 통

인 경로사상의 고양을 뒷받침하는 기능

도 하고 있다. 

  ① 국세에서의 노령층 지원 규정

  국세에서의 노령층 지원을 한 조치

는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에 규정

되어 있다.

 ⅰ) 소득세법상 노령층 지원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공제, 경로

우 공제, 동거 양을 한 일시  2주

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개인연 축

에 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한 비

과세,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 경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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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한 의료비 추가공제 등을 규정

하여 노령층을 지원하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

주자에 하여는 당해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등에 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액에서 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소득세

법 제50조 제1항) 경로우 공제란 부양

가족공제 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조

치를 말한다.(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경로우 자에 한 의료비의 추가공

제란 다음의 조치를 말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기본공제 상자를 하여 지 한 의료

비가 당해 연도의 여액에 3%를 곱하

여 계산한 액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과하는 액을 종합소득 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공제 상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연 200만원으로 하되 경로우 자(65세 

이상)를 하여 지 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과하게 되어 공제 받지 못한 액  

은 액을 2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액

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2조 제3호) 

  동거 양을 한 일시  2주택에 

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말한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

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다)을 동거 양하기 하여 세 를 합침

으로써 1세 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세 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먼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

를 1세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개인연 축에 한 소득공제와 이

자소득에 한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조

치를 말한다. 거주자가 개인연 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축불입

액의 40%에 상당하는 액을 당해 연도

의 종합소득 액에서 공제한다. 한 개

인연 축의 가입자가 축계약내용에 

따라 연 을 지  받는 경우 당해 축

에서 발생한 소득에 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란 퇴직소득

이 있는 거주자에 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 여액에서 원칙 으로 50%를 공

제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표 2>와 같



특  집

노령층 지원을 한 외국사례와 그 시사

-28-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표 2〉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액

이 액을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8조) 

따라서 이 규정은 근속연수가 긴 고령의 

근로자에게 좀더 많은 공제를 해주도록 

배려함으로써 간 으로 고령자(노령

층)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ⅱ) 상속․증여세법상 노령층 지원 

규정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연로자공제 

규정을 두어 노령층을 우 하고 있다. 

연로자의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동거가족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3,000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증여

세법 제20조)

  ② 지방세에서의 노령층 지원 규정

  지방세에서는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

업을 목 으로 하는 단체에 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107조  동 시행령 제79

조 제1항 제4호), 등록세(지방세법 제

127조  동 시행령 제94조 제1항), 면

허세(지방세법 제163조  동 시행령 제

126조 제1항), 재산세(지방세법 제184

조  동 시행령 제135조 제1항), 농지

세(지방세법 제200조), 종합토지세(지방

세법 제234조의 12  동 시행령 제194

조의 6 제2호), 도시계획세(지방세법 제

238조의 2), 공동시설세(지방세법 제242

조), 사업소세(지방세법 제245조의 2)의 

비과세, 노인정에 한 감면(지방세법 

제27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조례상 

노인을 한 복지시설에 한 감면(서울

특별시세감면조례) 등의 규정을 두어 노

령층을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이끌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세제도 

노령층 지원을 한 규정을 확 하는 

비를 서둘러야 할 시 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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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노령층 지원 방식

  본 장에서는 우리보다 먼  고령화 사

회에 진입한 선진국인 일본, 미국, 국

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령층 지원 방식을 

알아보고자 한다.5)

1. 일본

  세계 2차 에서의 패 에도 불구

하고 일본은 1950년  반 이후 비약

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재는 미국 다

음의 경제 국으로 도약하 다. 일본의 

경제성장은 공 생수 의 향상과 의

료기술의 발 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인

구의 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소득수

의 증 에 따라 부모와 자식보다 자신을 

시하는 가치 을 정착시켜 일반국민 

사이에 출산기피 성향을 조장함으로써 

유년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향

을 미쳤다. 그 결과 재 일본은 평균수

명과 노인인구수에 있어 세계최고수

을 나타내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일

이 경험 못한 다양한 상을 겪고 있

다. 

9)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년을 터울로 65～74세의 기고령노인, 75～84세의 기고령노인, 

85세 이상의 후기고령노인으로 나  수 있다.

  고령화사회인 일본이 겪고 있는 인구

노령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

년인구의 계속 인 감소와 노령인구의 

상승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지속

으로 어들고 있다. 이런 상은 장기

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크게 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상된

다. 둘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후 상당

한 시간이 경과한 일본 사회의 경우 65

세 이상의 노인인구  후기고령노인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

다.9) 이것은 생활수 의 향상과 의료기

술의 발달에 따른 결과로서 향후에도 이

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셋

째, 많은 노인들이 식생활의 개선과 의

료기술의 발 에 힘입어 매우 건강한 노

년의 삶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건강노인들의 사회참여  취업활동에 

한 욕구가 증 되고 있다. 넷째, 핵가

족화의 심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 에 

따라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은 감

소하는 반면 부부노인세 와 노인단독

세 의 비 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

정에 의한 노인 양 내지 가족보호의 

통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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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노령층 지원 책는 기본 으

로 노령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욕구에 종

합 으로 응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으로 하여  

노령층 지원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노령층 지원 책

을 소득보장제도, 보건․의료보장제도,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나 어 설

명하고자 한다. 

  ( 1 )  소득보장제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민경제의 활력을 지속 으로 유

지하면서 노령층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이끌 수 있도록 사회보장부담수   

여수 의 정화를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 연 10)
6)의 경우 1986년의 기 연

제 도입으로 모든 연 제도의 기 부

분은 一元化하 으며, 비례부분에 

해서도 장기 으로 여수 (연 지

액)이 합리성을 갖도록 보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 연 수혜자의 정 

부담액 결정을 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10) 일본의 공 연 제도는 국민을 상으로 한 기 연 성격의 국민연 (자 자 포함)과 자

신이 낸 만큼 받아 가는 후생연 (직장인만 가입)의 二層構造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있으며, 연 의 지 개시연령도 60

세에서 65세로 올리는 개편을 단행하

다.

  한편 노령층의 직업안정과 복지증진

을 이루면서 경제사회의 활력을 지속하

기 한 조치로 직장의 정년도달자라도 

65세에 달할 때까지는 사업주가 재고용

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령자에게 

고용기회를 확 해 주고 있다. 그리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의 근로자에게 

퇴직 에 직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연령자 경력센터」를 설치 운 하고 

있으며, 정년 정자의 재취업을 지원하

기 한 공공직업훈련소를 각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 정년퇴직한 고연령자가 임고용

은 아니더라도 임시 는 단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버인재센터」를 국

으로 육성하여 사회참여와 고용기회

를 확 하고 있다.

  ( 2 )  보건․ 의료보장제도

  일본은 보호를 요하는 노인수의 증

과 가정보호력의 하에 따라서 증 되

고 있는 노령층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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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폭 인 확

와 서비스의 질과 양의 개선을 한 다

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노

령층 복지 책은 지역사회를 심으로 

노령층이 지역환경에 응하면서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

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 으로 일본정부

는 노령자에 한 보건․의료  복지

정책의 종합화를 해 후생성 산하의 노

인복지부를 주 부처로 하여 지역의 보

건․의료복지 련기 들을 유기 으로 

연결하여 운 하는 한편 개별  사례에 

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한 복지서

비스의 통합․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 

한 고령자가족도 참여하는 고령자 종

합상담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하여 운 하고 있다. 요약하면, 일본의 

보건․의료정책은 종합 이면서도 획일

성을 지양하여 개별 고령자의 입장을 반

하도록 추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노인의료비 지출증가에 해서

는 소득층을 한 의료보호  지출은 

公費로 계속 부담하되, 의료보험의 경

우는 본인부담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개

정하고 있다. 한 의료자원의 효율  

운 을 해 보건․의료․복지의 연

를 통해 고령자의 장기입원을 최소화함

으로써 국민의료비의 상승률을 국민소

득수 의 상승률 범  내로 억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3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세계최고수 의 평균수명국인 일본의 

노인들은 아직은 건강한 상태에서 장수

화로 인해 증가된 자유시간을 하게 

활용함으로써 노후의 안락과 활력을 얻

게 도와주는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

다. 일본 사회는 노동시간의 단축, 생애

학습체제의 정비, 고령자의 사회참여

진 등의 조치로 이에 처하고 있다. 노

동시간의 단축이란 근로세 의 노동시

간을 여서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근로세 에게도 자유시간을 

늘려주는 조치를 말한다. 생애학습체제

의 정비란 고령자로 하여  퇴직 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한 교육․훈련기회를 확 하는 것을 말

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진은 지방자

치단체로 하여  고령자에게 학습기회

와 학습종료후의 활동기회를 동시에 제

공할 수 있는 「노인학교」설치의 확

를 통해 극 으로 실행하고 있다.

  일반 으로 고령기에는 주택을 심

으로 하는 생활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의 심신기능 하를 배려해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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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쾌 성을 확보

해주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고령화사회

에 합한 주택정비, 고령자 거주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고령자 주거안

정, 실버타운설치 등의 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자를 한 주택정비란 신체기

능이 하된 고령자가 각자의 삶의 터

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양

질의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 거주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

계란 고령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응 상

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으로 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

령자 주거안정이란 집 없는 고령자를 

해 공공임 주택 등을 건설하여 제공함

으로써 고령자에게 안정 인 주거를 제

공하는 조치를 말한다. 실버타운설치는 

지역사회 심으로 노인들이 안 하고 

쾌 한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 주택과 복지시설을 함

께 갖춘 고령자마을을 구상하고, 앙정

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력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은 1950년 에 이미 노인인구가 

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 고, 지 은 체인구의 12% 이

상을 노인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율이 비노인인구의 

그것을 크게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80세 이상

의 고령노인수의 증가율이 65～79세 노

인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재 미국의 노령층을 한 

소득보장제도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에 의한 시혜  지원방

식에서 탈피하여 수혜 상 노인의 부담

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그들의 노후생계

와 보건․의료를 한 지출은 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계속해서 고

갈되는 실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노령층 지원을 

한 제도를 소득보장제도와 보건․의료

보장제도로 나 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  소득보장제도

  미국의 경우 노령층의 소득보장을 

해 公的․私的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노령층 지원을 한 공  소득보장제도

로는 193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 부

조제도(노령부조제도：Old Age Assi-



특  집

노령층 지원을 한 외국사례와 그 시사

-33-

stance)와 노령연 제도(공 연 제도 : 

Old Age Insurance)가 있다. 공 부조

(노령부조)는 소득층 노인을 으

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령연 는 일반국

민의 경제  노후보장을 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리고 사  소득보장제도로는 

기업연  는 사 연 (개인연 )제도

가 있는데 이를 통한 근로자의 노후생활 

의존도는 증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부연하면, 공  소득보장제도를 통해 노

령층의 기본 인 생존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나 노령기의 활력 있고 풍요

로운 삶을 보장할 수 없음에 따라 사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공 ․사 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한 

노령자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연령제한을 면 으로 폐지하여 

노령층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제도  장

치를 통해 그들의 노후 소득가득행 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속 인 노인인구의 증가는 공

 소득보장을 한 소요재원의 증을 

래하고 있다. 이에 한 책으로 노

령연 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고소득연

수 자에 한 소득세부과와 노령연

의 수 연령을 상향하는 조치를 단행

하 다. 그리고 사  소득보장제도를 활

성화함으로써 공  소득보장제도는 노

령자의 기 생계만을 지원하는 수단으

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결론 으

로 재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노후생

계를 원칙 으로 노령자 자신이 책임지

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  보건․ 의료보장제도

  미국의 노령층을 한 보건․의료보

장제도는 기본 으로 노령연  수 자

에게 용되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

제도와 공 부조 수 자에게 용되는 

의료부조(Medicaid)제도로 별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층 노인을 포함한 일

반노인들을 가족 내에서 는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보호하는 서비스와 노인들

의 사회 ․심리  응문제를 포함한 

욕구의 충족을 해 다양한 사회복지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노인의료보험에는 두 가지의 부가 

있는데, 하나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이고, 다른 하나는 보충의료

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

ance)이다. 병원의료보험은 노령연 보

험료에 부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퇴

직 후에는 자동 으로 의료비를 지  받

는 것이고, 보충의료보험은 퇴직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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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입해야 의료비

를 지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병원의료

보험지출 증 에 한 책으로 노령연

에 부가된 병원의료보험료의 폭

인 인상을 단행하 다. 그리고 행의 

노인의료보험에서 지 되지 않는 의료

비용을 지 하기 해 노인의료보험 특

별지 법을 제정하 는데, 그 재원은 보

험가입자인 노인에게 새로운 추가보험

료  일정소득수  이상의 노인에 한 

추가소득세로 충당하도록 하 다. 

  한 기업측 제공의 사  퇴직자의료

보험의 확 , 사  장기보호의료보험의 

강화,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증진 등을 

극 으로 유도함으로써 사  의료보

장제도를 활성화하여 공  의료보장제

도를 보완하고자 하고 있다. 

 

  3. 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원국으로서 

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 고령화 사

회의 도래를 맞이하 다. 국은 1940년

에 이미 체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상회하

고, 1980년 에 이르러서는 노인인구

가 15%를 넘는 고도의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들어섰다. 특별히 80세 이상

의 고령노인인구의 증가율이 65～79세

의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수와 비율의 증은 그들의 노

후생계를 한 소득과 보건․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 한 수요를 폭증

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의 노

령층 지원을 한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보장재원의 조달과 늘어나는 보건의료

비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확보를 당

면과제로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국의 노령층 지원을 한 

제도를 소득보장제도, 보건․의료보장

제도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로 나

어 설명하고자 한다.

  ( 1 )  소득보장제도

  국에서는 오랫동안 노인문제는 단

지 빈곤문제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

서 救貧法에 규정된 공 부조 방법을 

이용하여 이 문제에 처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1908년에 국 최 의 소득보장 

로그램인 노령연 제도(Old Age 

Pensions)를 도입하면서 노인을 한 

본격 인 공  소득보장제도가 시작되

었다. 이 제도는 구빈법에서와 마찬가지

로 공 부조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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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빈곤문

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25년에 공 부조방

식의 노령연 은 그 로 유지하면서 사

회보험방식을 용한 노령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 다.7)

  이후 국의 공  소득보장제도는 많

은 변천을 거쳐왔지만 그 기본은 공 부

조형 노령연 과 사회보험형 노령연

의 두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보험

으로 불리는 사회보험형 노령연 은 정

액의 기본연  외에 소득비례원칙에 의

한 보충연 을 지 하는 이 구조로 운

되고 있다. 공 부조형 노령연 은 노

령연 액이 최 생활 수 에 미달할 경

우 미달분을 보충해 주는 방향에서 운

되고 있다.

  다른 선진복지국가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국도 공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노후의 기본생계 확보(생활유지기능)를 

추구하도록 하면서, 연 의 실질가치 하

11) 최근(2000년 4월) 국은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해 연 혜택을 받음으로써 재정부담을 가

시키는 것을 막기 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5년씩 조기퇴직 연령제한 최 선을 올리

는 조치를 단행하고, 말년에는 트타임으로 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고령 근로자들을 고 이 은 근로자들로 체함으로써 고령 근로자들이 

연 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IMF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사부문 共히 정년을 낮추는 단기  

처방책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 향후 심각한 재정 자에 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락과 공 연 에 의존한 노후소득보장

의 불확실성을 보충하기 해 사 연

인 직장연 (기업연 )을 크게 활성화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11)

  ( 2 )  보건․ 의료보장제도

  국의 공  보건․의료보장제도는 

1911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을 토 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만을 상으로 의료비

부를 제공하 는데, 여기에는 노인에 

한 의료비 여 규정이 없었다. 노인

을 상으로 하는 본격 인 의료보장 

로그램은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 의

해 비로소 법제화되었다. 

  1946년에 도입된 국민보건서비스제도

는 국민을 상으로 약값을 제외한 의

료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노인에게는 약값까지도 받지 

않는 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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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되었다. 체인구와 노인인구

의 증가는 의료비의 반 인 상승과 노

인의료비지출의 폭증을 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은 국가에 으로 의존

하고 있는 노후 보건․의료보장은 국가

의 재정  한계성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

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면서 기업연   

개인  차원의 보험으로 노령자를 한 

보건․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

도하고 있다.

  ( 3 )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제도

  경제  문제, 건강보호문제 이외에도 

노인이 되면 가사 리나 일상생활에도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래되고 사회  

 심리  문제와 욕구도 발생하게 되므

로 이러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하다. 국에서는 이

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비교  늦게 발달하 다. 즉 

1946년 이 까지는 노인에 한 사회복

지서비스는 주로 민간기 에 의하여 제

공되었다. 

  1946년에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법

(National Health Service Act)은 의

료보장에 한 규정뿐만 아니라 기타 사

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지방정부로 하

여  가정 사원을 유 으로 채용하여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

무화시켰고, 한 지방정부로 하여  질

병자의 간호․보호  건강 련 방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법은 

1970년 에 이르러 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으로 

발 하 는데, 이 법에서도 국민보건서

비스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회복지서

비스가 지방정부의 주도로 제공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 으로 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심이 되어 노인복지를 해 노인가정

에 한 서비스 제공, 노인을 한 숙박

시설․식사제공, 크 이션 실시, 요양

원 등록 등 종합 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의사, 간

호사, 보건요원에 의한 지원도 병용하고 

있다.

Ⅳ. 외국의 노령층 지원 방식

에서의 시사

  인구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먼  겪은 선진국의 경험은 우리에게 단

기 이고 증요법  책보다는 장기

이고 방 인 책을 강구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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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고 있다.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은 기본

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제2장과 제3장에 소

개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노령

층 지원을 한 정책을 비교해 보면, 우

리의 경우도 1970․80년 에 이루었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 시행되

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부분 도

입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 미국, 국의 노령

층 지원정책에서 참고․보완하여 향후 

수용해야 할 노령층 지원 책의 기본 방

향과 노령층 지원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

안하고자 한다.12)
8) 

  1. 노령층 지원 책의 기본 방향

  노령층의 노후복지는 기본 으로 소

득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합리

12) 고령화사회를 한 사회복지정책은 고용․노동정책, 소득보장정책, 의료정책, 주거정책, 고

령자 지원정책, 고령자의 교육․ 정책으로 나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內海洋一 編

著, 『高齡 社 政策』, ミネルヴァ書房, 1992, pp.14～16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 자가 심화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재정 자의 주요한 

원인으로 공 연 의 부실이 지목되고 있다. 군인연 의 기 은 재원이 고갈된 지 이미 오래

되었고, 공무원연 도 올해 기 이 바닥날 것으로 상된다. 1998년 라질의 경제 기도 

연 개 의 실패에 따른 재정 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공 연 의 부실화에 따른 

재정 자는 국가부도로 연결될 개연성이 농후하며, 그 로 방치하면 국가발 에 커다란 걸

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 개 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소

득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은 

이를 재정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복지

국가형 세제로의 환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는 그 실 을 기 하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증하는 실을 감안하여 조속

히 노령화사회에 비한 선진형 세제를 

구축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먼  국민을 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했던 선진국의 경우 사회복

지서비스 확 에 따른 재정 자 심화를 

타개하기 해 노령층의 최 생활만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정책

의 방향을 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

다.13) 국민연 , 공무원연 , 군인연 ,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우리의 각종 사회

복지제도는 수혜자의 부담액과 여액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게 여액이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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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향후 심각한 재정 자의 원인

이 됨은 물론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러한 실을 

반 하여 지나치게 높은 혜택을 제공하

도록 고안되어 있는 행 사회복지제도

를 과감하게 개 하여 여수 을 낮추

는 근본 인 수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한 지나치게 앙정부에 의존한 노

후 책을 차 지양하여 노후생활은 기

본 으로는 자신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

문의 극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령층 지원제도의 개선 과제

  ( 1 )  소득보장제도의 개선9 )

  노령층을 한 소득보장은 구체 으

로 고령자취업 책, 공 연 정책, 생활

보호 책, 가족정책, 주택정책, 노인복지

서비스정책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을 극 으로 받아들여 할 것이

다. 첫째, 고령자취업을 진하기 해 

선진국에서 보편화․강화되고 있는 재

14) 정부는 국민기 생활보장법(2000년 10월 시행)을 근간으로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 등에 

계 없이 최 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비용을 보장하는 공

부조 형식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 다. 이 제도의 도입은 난립되어 있던

취업연령의 폐지, 노인인력가용직종의 개

발, 노인에 한 재교육․재취업의 활성

화 조치 등을 극 으로 채택해야 한다.

  둘째, 합리 인 공 연 정책을 해 

재의 여러 종류로 운용되고 있는 공

연 의 통합, 공 연 의 근간으로서 국

민연 제도의 개선, 연 재정의 건 화, 

연 수 연령의 상향조정 등이 요구된

다. 무엇보다도 재 一元化되어 있는 

국민연  제도를 기 연 과 소득비례

연 으로 조속히 二元化하여 기 연

은 국민들의 최 생계를 보장하는 방향

으로 운 하고 소득비례연 은 민간보

험 원칙에 따라 낸 만큼 받아가도록 개

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퇴직 을 기업연

으로 환해 국민연 과 연계하는 방안

도 극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층 노인을 한 생활보호

정책은 시설보호노인의 최 생활보장, 

경로연 지 범   지 액의 차별화

와 순차  조정, 생활보호 상자에 한 

충분한 지원 등을 강구해야 한다.14)

  넷째, 가족정책측면에서는 노인에 

한 인식제고를 한 윤리의식 고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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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양가족에 한 세제지원의 강화, 노

인휴식공간의 확 와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은 재세

는 물론 후손을 해서도 계승․발

되어야 할 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를 뒷받침하기 한 다양한 책을 

개발하고 유지․발 시키는데 많은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인

들을 한 주택정책으로서 3세 동거형 

주택의 확 , 노인 1가구주택에 한 재

산세 유 , 노인 1가구주택의 임 수입

에 한 조세혜택 등을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의 경우

는 실버산업에 한 조세혜택, 국민연

기 의 노인복지시설에 한 투자 확 , 

국민연 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연계 강

화, 在家복지서비스망의 체계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 2 )  보건․ 의료보장제도의 개선

  노령층을 한 보건․의료정책의 방

향은 크게 방  의료정책과 치료  의

료정책으로 나 어 근할 수 있다. 10 )

  방  의료정책의 합리화를 해서

는 노인건강진단제도의 개선과 확 , 

    다양한 소득층지원 방식을 한 제도로 묶어 종합 으로 운 하는 기를 마련했다는 에서 

매우 정 이고 발 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교육, 식생활의 양증진  

운동의 활성화, 국민에 한 건강진단

의 순차  실시, 노인의 와상(臥床)

방책 교육, 국민에 한 보건수첩제도 

실시, 체사회체계의 건강 책에 한 

유기 인 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치료  의료정책의 개선을 해서는 

행 의료보험제도에서 노인에 한 의

료보험 부수 의 상향조정, 노인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각종 의료보조장구에 

한 보험 용 확 , 노인의 요양시설서

비스이용 비용의 의료보험 용, 특수질

병의 방  진단  건강진단의 비용지

불의 확  등이 필요하다. 의료보험제도

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호제도에서도 

노인의료보호의 개선을 하여 노인을 

한 부종류를 확 하고 부수 을 

높여야 한다.

  이상의 의료보건정책의 개선과 더불

어 의료서비스 달체계 측면에서도 노

인 문병원을 신설하고, 일반병원 내에 

노인 문병동  노인병과 등의 노인

문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농어 지역 노인의 의료시설 

근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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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지소에 응 차서비스 제도를 갖

추어 노인질병의 진료에 이용토록 개선

해야 할 것이다.

  한 노인간호보호체계의 개선을 

해 질병 는 장애상태의 노인을 병원에 

입원․보호하는 것이 합하지 않은 경

우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문간호보호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방법을 극

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노인요양시설의 증설, 在家

보호서비스의 개발, 노인간호보호제도의 

정착, 노인에 한 간호보호서비스를 

한 사  시장의 개발  육성이 필요하

다. 그리고 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

른 노인의료비 부담을 보험재정만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상되므로 

의료보험에서의 부담을 이기 해 일

본의 노인보건법과 같이 노인의료비를 

의료보험, 국고  본인으로부터 충당하

는 방안을 극 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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